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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가 원고에 하여 한 주택재개 사업시행인가처분에 부가한 조건1. 2008. 12. 19.

별지 목 생략 재 각 토지 이용상황 란이 도 재 토지를 상매1( )

하도 한 부분 취소한다.

원고 나 지 청구를 각한다2. .

소송 용 이를 분하여 그 원고가 나 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. 3 1 ,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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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가 원고에 하여 한 주택재개 사업시행인가처분에 부가한 조건2008. 12. 19.

별지 목 생략 재 각 토지를 상매 하도 한 부분 취소한다1( ) .

처분 경1.

가 원고는 부산 구 동 일원에 하여 주택재개 사업 이하 이 사건 사. ( ‘□ ▨ ○

업 이라고 한다 시행하 하여 피고 부 립인가를 주택재’ ) 2006. 6. 12.

개 사업조합이다.

나 피고는 원고 조합에 하여 이 사건 사업 시행 인가하면 별. 2008. 12. 19.

지 목 생략 재 각 토지를 상매 하도 하는 등 조건 부가하 다1 ( ) .

다 한편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상 용도가 폐지 는 시 과 원고가 이 사건. ,

사업 통하여 새 이 하여 국가 등에 상 귀속시킬 시 아래

같다.

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증 내지 증 각 재 변[ ] , 1, 3 , 1 8, 10 ,

폐 정비 시 새로 치할 정비 시

종류 규 종류 규 종류 규

로

1-20 2,577㎡

로

1-235 13,597㎡
로

3-5 751㎡

1-236 3,092㎡ 3-27 876㎡

2-6 3,839㎡
2-305 2,503㎡

공원

체 공원 12,996㎡

1-13 1,289㎡ 어린 공원 1,924㎡

2-11 3,450㎡ 2-13 946㎡ 공원 545㎡

2-991 2,115㎡
공공공 1,149㎡2-12 1,259㎡ 3-20 1,892㎡

합계 11,125㎡ 43,675㎡

감정평가액 원9,692,232,000 원57,187,384,8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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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 취지

이 사건 처분 법 여부2.

가 원고 주장.

별지 목 생략 재 각 토지는 그 황이 도 시 에 해당(1) 1 ( )

하므 피고는 원고 조합에 별지 목 생략 재 각 토지를 상양도하여야 한다1( ) .

가사 황 도 가 시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 라도 별지 목(2) 1

생략 재 각 토지 도시계획시 별지 목 생략 재 각 토지는( ) 2 ( )

시 에 해당하므 피고는 원고 조합에 별지 목 생략 재 각 토지를 상2( )

양도하여야 한다.

나 계 법.

별지 계 법 재 같다3 .

다 단.

첫 번째 주장에 한 단(1)

가 도시 주거 경 법 이하 도시 법 이라고 한다 조 항( ) ( ‘ ’ ) 65 2 ,

시장 군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 새 이“ ․

한 시 그 시 리할 국가 또는 지 자 단체에 상 귀속 고 이(

하 단규 이라 한다 사업 시행 인하여 용도가 폐지 는 국가 또는 지‘ ’ ),

자 단체 소 시 그가 새 이 한 시 용에 상당

하는 범 안에 사업시행자에게 상 양도 다 이하 후단규 이라 한다 고 규( ‘ ’ ).”

하고 있는 특히 후단규 민간 사업시행자에 해 새 이 시,

이 단규 에 라 리청에 상 귀속 써 생하게 는 사업시행자 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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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상 손실 고 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 이 한 시 용에 상,

당하는 범 안에 사업 시행 용도 폐지 는 국가 또는 지 자 단체 소

시 그 사업시행자에게 상 양도 도 하여 사업시행자 재산,

상 손실 합리 인 범 안에 보 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

그 규 식 개 연 에 추어 볼 이는 상양도를 강 하는 강행규,

해 다 법원 고 결 참조( 2008. 12. 11. 2007 14312 ).

나 같이 상양도 상이 는 도시 법 조 항( ) 65 2

시 범 에 하여 살펴본다 도시 법 조 는 시 도 상. 2 4 ‘ ’ ‘ ․

하 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그 에 주민 생 에 필요한 가스 등 공 시․ ․ ․

통 이 하는 시 이라고 규 하여 시 미를 하면 그’

시 하나 도 를 규 하고 있지만 도시 법 그 시행 등에는‘ ’ ,

도 규 이 없고 같이 상양도 상이 는 시 국토‘ ’ ,

계획 이용에 한 법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고 한다 조 에 한 같( ‘ ’ ) 2 7

이 도시 리계획 결 도시계획시 한 하는 규 도 없다 한편 국 재산법. ,

상 행 재산 일종인 공공용 재산 국가가 직 공공용 사용하거나 통

하는 한 지 사용하 결 한 재산 말하는 것이므 국 재산법 조( 6

항 도 같 재산도 법 에 하여 지 거나 행 처분 써 공공용2 2 ),

사용하 결 한 경우 또는 그러한 지 이나 결 이 없 라도 국가가 실 공공

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공용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.

다 이 사건 경우 별지 목 생략 재 각 토지 이용상황 란이 도( ) , 1( )

재 토지가 실 도 이용 고 있는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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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사실과 계 법 취지에 른 다 과 같 사 즉 국토계획법에 라, ①

도시계획결 에 해 도 는 토지 시 효 이용과 원 한 공 등

해 공 통행에 공 도 이고 황이 골목 과 같 도 는 국토계획법이,

부 존재하여 분별하게 건 주택 등 연결하고 그 주택 등 사용,

하는 공 통행에 공 도 인 모 공 통행에 공 도,

주민 생 에 필요한 시 이므 그 질이 다르지 않 도시 법, ②

상양도 상 사업 시행 인하여 용도가 폐지 는 시 규‘ ’

하고 있 나 규 고 공공용 재산 지 었다가 행 청 용도 폐지 처,

분이 있는 재산에 한 하여 상양도 상 인 하 다고 해 할 없고 공공용,

재산 지 지는 않았지만 실 공공용 사용 재산 경우에는 그 사용 상태

가 폐지 써 공용폐지가 이루어 다고 볼 있고 이 같 상태를 도

시 법 상 용도 폐지 같이 볼 있는 도 등 공공용재산, ③

지는 원 국가 지 자 단체 고 업 이므 국가 지 자 단체가 난립

하는 주택 등 하여 도 를 하여야 함에도 법 차에 라 도 를 개 하

지 않아 공 하여 자연 생 골목 그 사용하게 하다가,

재개 사업 과 에 이르면 골목 등 황 도 를 외하고 지 자 단체가 립

한 도시계획상 도 만 사업시행자에게 상 양도한 후 새 는 시

체를 상 부체납 는 것 재개 사업 계 국가 지 자 단체

업 를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가하고 실질 이득 취하게 는 결과를 가

도 있는 도시 법 조 항 후단 민간 사업시행자가 한, 65 2④

시 국가 또는 지 자 단체가 상 취득하는 데 한 평 차원에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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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시 용 국가 또는 지 자 단체가 보 해

목 마 것 새 시 용 범 내라면 상

양도하는 재산 범 를 도시계획법이나 도 법 규 통하여 한 할 필요 이

없는 등 종합하면 도시계획에 라 도 뿐만 아니라 골목 등 황이,

도 인 도 역시 공 통행에 사용 는 도 인 이상 도시 법에 규 하는 상

양도 는 시 이라고 볼 것이다.

라 별지 목 생략 재 각 토지 이용상황 란이 도 재 토지는 도1( )

시 법 조 항 후단규 에 한 상양도 상이 는 시 에 해65 2

당한다 할 것이어 피고 인가조건 별지 목 생략 재 각 토지 이용상황, 1( )

란이 도 재 토지에 하여도 상매 하도 한 부분 법하다.

번째 주장에 한 단(2)

원고 번째 주장 황 도 가 상양도 상이 아니라고 인 었

단해달라는 주장인 이미 첫 번째 주장에 한 단 부분에 황 도 를,

상양도 는 상이라고 인 하 므 주장인 번째 주장에 하여는

단하지 아니한다.

결3.

그 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인 범 내에 이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, ,

지 청구는 이 없어 이를 각하 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.

재 장 사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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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

사 남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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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3

시 주거환경정비 률 제 호로 개정 전 것(2009. 1. 30. 9401 )■

제 조 어 정2 ( )

에 사 하는 어 정 는 다 과 같다.

정비 시 라 함 로 상하수 공원 공 주차 공동 계획 에 한 률 제 조4. " " · · · · ( 2

호 규정에 한 공동 를 말한다 하 같다 그 에 주민 생활에 필 한 가스 등 공 시9 . )

로 령령 정하는 시 말한다.

제 조 정비 시 등65 ( )

시 수 또는 주택공사등 아닌 사업시행 가 정비사업 시행 로 새로 치한 정비 시·②

그 시 리할 가 또는 치단체에 무상 로 고 정비사업 시행 로 하여,

가 폐 는 가 또는 치단체 정비 시 그가 새로 치한 정비 시

치비 에 상당하는 안에 사업시행 에게 무상 로 양 다.

로■

제 조 정2 ( )

에 사 하는 어 뜻 다 과 같다.①

로 란 하여 제공 는 로로 제 조에 열거한 것 말한다1. “ ” 8 .

제 조 로 종류 등8 ( )

로 종류는 다 각 호 같고 그 등 다 에 열거한 순 에 른다, .

고 특 시 역시 시1. 2. 3. · 4. 5. 6. 7.

제 조 특 시 역시11 ( · )

특 시 역시 는 특 시 또는 역시 역에 는 다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로로 특·

시 또는 역시 그 노 정한 것 말한다.

동차 전 로1.

간 또는 보조간 능 등 수행하는 로2.

시 주 역 간 나 근 시 주 간 연결하는 로3.

제 호 제 호 규정에 른 로 에 시 능 를 하여 특히 한 로4. 1 3

제 조15 ( )

는 특 시나 역시 역에 는 로 특 시 역시 를 제 한 치 를 말한다 하( .

같다 안에 동 사 를 연결하는 로로 할 청 그 노 정한 것 말한다) .

계획 에 한 률■

제 조 정2 ( )

에 사 하는 어 정 는 다 과 같다.

시 리계획 라 함 특 시 역시 시 또는 개 정비 보전 하여 수립하는4. " " · · ·

환경 경 안전 산업 정보 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한 다 계획 말한다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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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시 치 정비 또는 개량에 한 계획. ·

라 시개 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한 계획.

시계획사업 란 시 리계획 시행하 한 다 각 사업 말한다11. “ ” .

가 시계획시 사업.

다 시 주거환경정비 에 른 정비사업 끝. . .「 」


